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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자 료

1 노인복지법

제 조 노인사회참여 지원23 ( 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①

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

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

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②

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,

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·

제 조 고용과 소득보장11 ( 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①

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②

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

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
